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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7. 10.(수)

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6%에 
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연합뉴스, 뉴시스, 경향신문 등, 7.10.) >

◈ 경실련 “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,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”

□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릅니다.

 ㅇ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「부동산공시법」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

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, 

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, 시세와는 다릅니다.

 ㅇ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

가정(나지상정)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, 경매·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, 

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.

 ㅇ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

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

않으며, 

  - ’24.1.1.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

평균 시세반영률은 65.5%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
 ㅇ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,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

온라인 홈페이지(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)를 통해 공개 중(’21년~)입니다.

 ㅇ 또한,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

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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